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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stipulates navigation rule in narrow channels. For example, they have established a representative 
principle that a vessel proceeding along the course of a narrow channel or fairway shall keep as near to 
the outer limit of the channel or fairway which lies on her starboard side as is safe and practicable. But 
there has been some disputes about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the accident. First, the Maritime 
Safety Act do not define the legal concept of a narrow channel that is a prerequisite for navigation 
applications. Therefore, there have been disputes in determining whether a waterway is a narrow channel. 
Second, there has been some disputes about considered which of two rules, the narrow channel rule or the 
crossing rule, applied in circumstances where one vessel was exiting a narrow channel and the other vessel 
was navigating towards that channel in preparation for entering i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a narrow channel and suggest correct interpretation 
about the rule concerned. For this purpose, it aims to review the legal concept of narrow channel.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navigation rule in a narrow channel and then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of narrow channel rule focusing on the cases of decision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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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연안수역의 좁은 수로에서는 어선, 급유

선 및 여객선 등 다수의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선박이 항행하기 때문에 충돌, 좌초 등의 해양사

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2017년 12
월에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시어

선 충돌사고는 영흥도와 선재도라는 작은 두 섬 

사이 해역에서 발생하였다. ‘영흥수도’로 불리는 

이 항로는 인천항에서 평택항 방향의 남쪽으로 

이어진 좁은 수로이며, 사고 지점을 가운데에 둔 

두 섬 사이 거리는 4㎞(약 2.5마일)가량으로 비교

적 길지만 실제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항로의 

폭은 370∼500m(약0.2∼0.3마일)로 매우 좁다. 이

러한 좁은 수로에서는 가항수역이 좁고 선박의 

운용기술상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의 넓은 바다에 

있어서 선박 사이의 항행관계를 규율하는 항행규

정만으로는 충돌의 위험을 충분하게 방지 할 수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18.06.30.3.1022&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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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좁은 수로에서의 특별항행규정으로

서 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이하 “국제규칙”

이라 한다) 제9조와 국내 이행입법인 해사안전법 

제67조에는 좁은 수로에서 적용되는 항법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

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

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법 제67조 제1항).
그러나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 적용되는 

항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법에 규정된 항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우선 해사안전법에는 항법 적용

의 전제 조건이 되는 좁은 수로에 대한 법적 개

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해석하는 규정은 없

다. 실제로 가항수역의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

지 않다. 이로 인해서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특

정 수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선박 사이에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되는지 아

니면 일반 항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된다. 또한 좁은 수로 또는 좁은 수로의 입구부

근에서 횡단항법과 같은 일반 항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해사안전법 제76조 선박 사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좁은 수로에서 적용 가능한지의 여

부 등의 항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

토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좁은 수로의 일반적인 의의, 
관련 학설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를 중심

으로 좁은 수로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 적용되는 항법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좁은 수로와 관련된 국

내외 판결 또는 재결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

법 적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좁은 수로의 개념

1. 일반적인 의의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에는 좁은 수로에서 적

용되는 항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좁은 수로에 대

한 법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의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해협, 강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수도로 이름지어 해도상에 표기하고 있지

만, 이러한 곳은 해상교통법상의 좁은 수로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 즉, 좁은 수로는 해도상의 명

칭이 아니라 해상교통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상의 문제와 사실적인 문제가 혼합되어 결정된다

(Lee, 2016). 이처럼 좁은 수로의 개념은 쉽게 정

의 할 수 없는 사안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이는 국제규칙의 초안을 작성하는 회의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여러 국가들

이 좁은 수로의 정의를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

하였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Craig H. 
Allen,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좁은 수로의 정의는 항해자의 

항행관습, 학설과 판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취지

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

다. 실제로 선박 충돌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국 

해사법원에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선원이 통상적

으로 항해하는 관습과 트리니티 하우스의 장노선

장(Elder Brethren of the Trinity House)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A. N. Cockcroft & J. N. 
F. Lameijer, 2004).

좁은 수로의 개념은 해상교통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및 해상교통의 밀집현상 등으로 

많이 변화되었으며, 학설상으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예컨대, 선박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또

는 같은 방향으로 침로를 설정하고 항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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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면 곧 또는 잠시 후에 항해상의 위험이나 충

돌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수로를 좁은 수로

라고 정의하고 있다(Youn, 2013). 또한 선박이 자

유롭게 충분한 수역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수

로나 항로를 의미하며, 부표(Buoy)로 표시되어 일

정한 항로를 갖는 경우 고유의 의미의 좁은 수로 

또는 항로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Kim, 2013). 
그리고 좁은 수로 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두 척의 선박이 통상의 항법규정에 따라 항행하

는 것은 충돌 발생의 위험률이 크기 때문에 각 

선박은 서로 진행방향의 우측을 항행하는 것이 

그 위험을 현저하게 완화하는 정도의 좁은 수로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Ji, 2010).
한편 당해 수로에 좁은 수로의 항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좁은 수로에 해당되어

야 함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문제 즉, 좁은 수로

의 폭은 과연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가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서 해상안전법상 좁은 수로의 길이와 

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해 수

로가 좁은 수로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

된 통항 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지리적 조건, 
조석의 차, 항해자들의 항행관습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학설로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대략 2마일 이내

일 경우에는 좁은 수로가 된다는 견해가 있고

(Youn, 2013), 판례나 재결의 입장을 고려하여 1
마일에서 2마일 사이를 좁은 수로의 상한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Kim, 2013). 반면에 대부분의 

판례가 대형선에 관한 것이므로 소형선만 통항하

는 수로인 경우 그 폭이 2마일 정도 일지라도 좁

은 수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Lee, 
2016). 

그리고 좁은 수로의 개념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폭 0.8마일 정도인 경상남

도 거제도 가오도 근해 협수로(대법원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폭 0.5마일 정도인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소두리도 남방 0.5마일 해상 금오수

도(대법원 1993.6.11. 선고 92추55 판결), 폭 1.5마

일 정도인 횡간수도(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등을 좁은 수로에 해당된다고 판

시한바 있다.

2. 좁은 수로 정의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의 태도

좁은 수로의 정의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하 “중앙해심”이라 한다) 재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에 발생한 “유조선 96신현호ᆞ어선 

한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3호-007호)”에서 

중앙해심은 “통상의 해도에 표시된 해협, 수도 

등 지리상의 명칭과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며, 좁은 수로의 해당

여부는 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지리적 조건, 
좁은 수로 항법 규정 적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

생한 해역이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해심 재결에는 “좁은 수로에서의 항

법을 정한 규정은 항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주위에 다른 선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지

켜야 하는 항해규정이며, 항법 규정이 누구에게

나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같

은 수역에서 자선 또는 상대선의 크기에 따라 좁

은 수로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기도 한다

면 그 수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들이 항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등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고 하였

다. 아울러 조도수도에 대한 좁은 수로 해당 여

부에 대한 검토는 “지리적 조건이나 선박통항량, 
통항하는 선박의 종류 및 크기, 항해자들의 항행

관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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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수도는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조도수도를 통항할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

을 위해서도 교통의 흐름을 수로의 오른쪽을 따

라 평행하게 항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였다.
2014년 7월에 발생한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

부선 101백두호ᆞ어선 그린피스호 충돌사건(중앙

해심 제2016호-003호)”에서 중앙해심은 “좁은 수

로는 통항하는 선박이 자유롭게 충분한 수역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수로로,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수로의 길이와 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

로 충분한 수역에서 적용되는 선박의 항법, 즉 

‘마주치는 상태’, ‘선박사이의 책무’ 등 일반적인 

항법만으로 그 수역에서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

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좁은 수로

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해양

안전심판원에서는 지리적 조건, 통항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조석의 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좁은 수로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중 가장 기

본이 되는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통상적으

로 가항수역에서의 수로의 폭이 통항하는 선박 

길이(L)의 16L이내일 때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통상 선박이 전

타하여 원래 침로에서 180도까지 변침하였을 때 

횡 이동거리가 3~4L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선박이 항해하던 중 장애물과 조우하여 좌

현이나 우현으로 전타하여 회두하기 위해서는 약 

8L의 공간이 필요하며, 마주치는 선박이 있는 경

우에 같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좁은 수로에서 양 

선박이 자유롭게 조선하는데 필요한 최소 공간은 

16L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의 판례나 해양안전심판

원의 재결에서는 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등에 

따라 지리적으로 형성된 좁은 수로를 사실적으로 

판단하여 좁은 수로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있

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본 중앙해심 제2013호-007

호 재결은 좁은 수로의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중앙해심 제

2016-003호 재결은 2013년 판단 기준을 좀 더 보

충적으로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Lee, 2017).

3. 소결

국제규칙 및 해사안전법에서는 좁은 수로에 대

한 법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

우 항법 적용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왔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좁은 수로의 개념

은 쉽게 정의될 수 없으며, 특히 사실상의 문제

인 좁은 수로의 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오

히려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

앙해심 재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특정수역이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항수역의 폭, 수심 

등의 지리적 조건, 통항선박의 크기 및 해상교통

량, 항해자들의 항행관습, 조석의 차, 천소구역의 

존재여부 등의 자연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한다. 아울러 영국의 해사법원과 같이 선장 

및 도선사 등 선박운항자의 전문적인 의견도 고

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Ⅲ.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규정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규정은 좁은 수로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

이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서 적용하는 일반 항행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Lee, 
2016). 이러한 항법 규정은 시계 상태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좁은 수로에 전속하여 적용하며,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특별하고, 독립적인 항행규정이

라 할 수 있다.
물론 좁은 수로에서는 다른 규정의 적용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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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서 규정한 것만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

니다. 즉,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 규정인 경계, 안

전속력, 충돌의 위험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에 관한 규정 등은 좁은 수로에서도 그대로 적용

되며, 서로 시계 안에서의 항법 규정과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규정의 적용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들 규정에 우선하여 좁은 수로에서는 좁

은 수로 항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좁은 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은 ① 좁은 수로의 

오른쪽 통항원칙, ②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범

선 및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이 다른 선박의 통

항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 ③ 좁은 수로에서의 

횡단 금지, ④ 추월 항행, 굴곡부에서의 항행,  
정박의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

1. 좁은 수로의 오른쪽 통항원칙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

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

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항분리제

도가 적용되는 수역에서는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법 제67조 

제1항). 즉, 좁은 수로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수로의 가항 수역의 바깥 

경계를 자선의 오른쪽 가까이 두고 항행하는 것

이 필수적인 통항방법이다. 이 원칙은 모든 선박

이 좁은 수로 또는 안전 항로대에서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모든 선박은 반드시 

자선의 흘수에 적합한 가항수로의 오른쪽 수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규정과 관련해서 중앙해심 제2013-007호 

재결에서는 “선박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 

항행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① 항로 앞

쪽에 다른 선박이 멈추고 있는 경우, ② 수로 내

의 조류의 흐름이 강하거나 강한 바람의 영향으

로 조종이 곤란한 경우, ③ 흘수가 깊어서 안전

한 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경우, ④ 항로 앞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침몰 선박이 있는 경우, ⑤ 수

로 내의 공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통항이 불가능

한 경우, ⑥ 수로 왼쪽 부두에 계류하거나 부두

에서 떨어져 반대 측 항로로 진입하는 경우, ⑦ 

선박을 회두시켜 항행 침로를 바꾸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범선 및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범선 및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은 좁은 수로나 항로내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법 제67조 제2항). 동 규정은 좁은 수로

의 제한적 성질 때문에 대형선은 조종 성능이 제

한될 수밖에 없으며, 소형선과 어선 등 다양한 

선박에 의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충돌의 위험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좁은 수로나 항로내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진로권을 명시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Craig H. Allen, 
2005)

이러한 통항방해금지의무는 단순한 피항의무를 

포함해서 변침 기타 안전항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절대적 주의의무이며, 충돌 위

험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되지 아니 된다(Lee, 
2016). 또한, 통항을 방해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선박이 오른쪽으로 피항 할 충분한 여유 수역이 

있는 경우 통항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선박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조우자세 또는 선박 사이의 책

무 규정에 따른 피항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좁은 수로에서의 횡단 금지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

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67조 제4항). 동 규정은 좁은 수로 또는 항

로에서의 횡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횡단하고자 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 

또는 항로내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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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통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횡단하여

야 한다. 
좁은 수로 또는 항로내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밖에 없는 선박과 횡단선의 사이의 항법은 좁

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법 제73조 횡단항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즉, 
횡단선은 절대적인 피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Kim, 2013; Youn, 2013; Lee, 2016; A. N. 
Cockcroft & J. N. F. Lameijer, 2004). 다만, 좁은 

수로의 바깥 수역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동

력선은 자선의 우현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선

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력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A. N. Cockcroft & J. N. F. 
Lameijer, 2004).

4. 정박의 금지

모든 선박은 좁은 수로내에서 정박을 피하여야 

한다(법 제67조 제7항). 즉, 좁은 수로는 가항 수

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수로에서의 정

박은 상대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주기관의 고장, 인명의 구조 등 해양사고가 발

생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정박

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교통의 일반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정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가능한 한 빨리 양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

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Ⅳ.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 문제 검토

1. 좁은 수로 입구 부근에서 항법의 적용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적용 시 논란이 되는 사

항으로는 좁은 수로의 입구 부근에서 좁은 수로

쪽으로 진입하려는 선박과 좁은 수로를 따라 항

행하는 선박 사이에 적용되는 항법이다. 즉, 양 

선박 사이에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되는지 아

니면 횡단항법 등의 일반 항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2017년 3월 

17일 영국의 해사법원에서는 Alexandra 1호와 

Ever Smart호의 충돌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중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다(Nautical Challenge 
Ltd v Evergreen Marine (UK) Ltd [2017] EWHC 
453 (Admlty) (13 March 2017)).

가. 사실관계

이 사고는 2015년 2월 11일 원유운반선 

Alexandra 1호(총톤수 79,779톤)와 컨테이너선 

Ever Smart호(총톤수 75,246톤) 사이에 발생한 충

돌 사고이다. 당시 Ever Smart호는 Jebel Ali항(아
랍에미레이트)에서 출항하여 도선사가 하선 한 

후 수로를 따라 항행 중이었으며, Alexandra 1호

는 묘박지에서 양묘 후 도선사 승선을 위해 수로 

입구쪽으로 항행중 수로 끝단(또는 입구) 부근에

서 발생한 충돌 사고이다. Ever Smart호는 수로 

좌현측을 따라 12.4 knots로 출항하였고, 
Alexandra 1호는 도선사 승선 장소에서 2.4 knots
의 속력을 유지하던 중 Ever Smart호의 좌현선수

부와 Alexandra 1호의 우현선수부가 40도의 각도

로 충돌하였다.

나. 판결내용

사고수역인 Jebel Ali항의 수로는 길이 8.5마일, 
폭 0.2마일이며, 도선사 승선 구역은 지름 1마일

의 원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 수로

가 좁은 수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사항은 충돌사고에 대한 

적용 가능한 항법이 ‘국제규칙 제9조 좁은 수로

에서의 항법’인지 아니면 ‘국제규칙 제15조 횡단 

항법’인지의 여부였다. 재판에서 Ever Smart호는 

횡단 항법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반면에 

Alexandra 1호는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좁은 수로에 

접근하여 수로를 따라 진행하려는 선박은 횡단 

항법에 구속되지 않고,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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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행 가능한 한 좁은 수로의 오른쪽 통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좁은 수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은 선원의 상무에 따라 수로의 오른쪽을 통

항하기 위한 진로를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인

용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수로에 접근하는 

선박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

로 항과 할 수 있도록 항행하여야 한다. 이는 좁

은 수로의 항법을 따를 때 달성될 수 있으며, 그

렇지 않다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견해를 

인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좁은 수

로를 항행하고 있고 다른 선박이 수로에 진입하

기 위하여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항

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항법이 적용되지 않고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ver Smart호는 

좁은 수로의 오른쪽 통항원칙 미준수, 경계 소홀, 
과속,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80%, Alexandra 1호는 경계소홀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20%를 배분하였다.

다. 소결

영국 해사법원의 판결은 좁은 수로에서 항법 

적용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좁은 수로의 입구 부근에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과 좁은 수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국제규칙 제15조 횡단 항법’은 적용되지 않고 

‘국제규칙 제9조 좁은 수로의 항법’만 적용 된다. 
즉,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중인 선박은 횡단항법

에 따른 피항의무는 없으며, 좁은 수로의 항법에 

따른 오른쪽 통항 원칙을 준수하여할 의무만 가

지게 된다. 아울러, 영국 해사법원은 좁은 수로에

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

법을 위반한 선박에게 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부

담하였다. 따라서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

번 영국 해사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여 동일 사건

에 대한 재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좁은 수로에서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 
적용 

해사안전법 제76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의해서 항행 중인 동력선은 조종불능선, 조종제

한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범선 및 흘수

제약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 사

이의 책무 규정이 좁은 수로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서 법 제76조 제1항에는 “항행 중인 

선박은 제67조(좁은 수로등), 제68조(통항분리제

도) 및 제71조(추월)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

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은 좁은 수로에 적용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좁은 수로의 

항법이 규정된 법 제67조 제2항과 제3항에는 “길
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 및 어로에 종사

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

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2005년 9월 28일 대법원이 선고한 2004

추65 판결에 의하면,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

로에서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

여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

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

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좁은 수

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

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좁은 수로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은 조

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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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범선 및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항해 중인 동력

선은 선원의 상무에 따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좁은 수로에서 항행선과 정박선 사이의 
충돌 사고시 원인제공 비율 산정 

모든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좁은 수로에서 정박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67조 제7항). 
좁은 수로에서 항행선과 정박선 사이의 충돌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원

인제공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앙

해심 제2016-003호 재결(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

부선 101백두호ᆞ어선 그린피스호 충돌사건)을 

중심으로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 산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및 삼향면의 서쪽 해안과 전라남

도 신안군 소재 압해도, 가란도 및 효지도 등에 

의해 둘러싸여 좁은 수로에서 예인선열 우성호ᆞ

101백두호가 충돌 10분전부터는 수로의 왼편 쪽

에서 항행하다가 수로의 중앙으로 항행하여 좁은 

수로의 오른편 쪽으로 항행해야 하는 좁은 수로

의 항법을 위반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

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정박 중인 그린

피스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나, 길이 20미터 미만의 

그린피스호가 좁은 수로에서 정박해서는 아니 된

다는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하여 좁은 수로에 

정박한 상태에서 혼자 승선한 선장이 낚시에 전

념하느라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원인비율

예인선열 우성호ᆞ101백두호가 좁은 수로 및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가항수역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예인선열 

우성호ᆞ101백두호가 55%,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하여 좁은 수로에서 정박한 그린피스호가 

4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다. 검토

이 사건의 사고 수역은 예인선열 우성호·101백

두호가 이 충돌사고 발생 직전에 항행한 가항수

역의 폭이 0.1마일(185미터)∼0.14마일(260미터)이 

되므로 예인선열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좁은 수로

에 해당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길

이 6.92미터인 어선 그린피스호는 좁은 수로의 

항로내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예인선열 

우성호ᆞ101백두호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

는 통항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좁은 수로에서의 모든 선박은 정박을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로의 중앙에서 정박한 것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해서 

중앙해심 재결에서는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규

정은 해상교통의 상식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

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선박이 좁은 수로에서 

정박을 했다고 해서 다른 선박의 통항을 일방적

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방해의 정

도도 선박의 크기 및 정박 위치 등에 따라 큰 차

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

으며, 그린피스호가 좁은 수로에서 정박한 것이 

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예인선열 우성호

ᆞ101백두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상기와 같은 중앙해심의 재결은 상당한 설득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로에서 특별항법은 시계 상태와 관계없이 일반

적인 항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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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한 그린피스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성호

ᆞ101백두호와 그린피스호의 원인제공 비율을 

55:45로 배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원인제공 비율 산정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좁은 수로에서 정박행위는 좁은 수

로에만 항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금지하

고 있다. 따라서 좁은 수로에서 항행선과 정박선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박선에 더 무

거운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제공 비

율의 산정에 있어서 항행선이 왼쪽 항행로 방향

에 정박한 선박과 충돌한 경우, 항행선의 경계 

소홀, 피항조치의 미이행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Ⅴ. 결 론

좁은 수로에서는 가항수역이 좁고 선박의 운용

기술상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의 넓은 바다에 있

어서 선박 사이의 항행관계를 규율하는 항행규정

만으로는 충돌의 위험을 충분하게 방지 할 수 없

기 때문에 좁은 수로에서의 특별항행규정으로서 

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법은 시계상태

와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항행규정이

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현행 해상교통법상 좁은 수로에 대한 법

적 개념을 명시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의한 규정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좁은 수로의 개념

은 쉽게 정의 할 수 없으며, 특히 사실상의 문제

인 좁은 수로의 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오

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요소, 자연적 요소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이 충분

히 반영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좁은 수로의 입구 부근에서 좁은 수로쪽

으로 진입하려는 선박과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

하는 선박사이에 적용되는 항법은 횡단항법 등 

일반 항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좁

은 수로의 항법만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해

는 최근 영국 해사법원의 판결에도 명확하게 제

시하고 있는 바,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좁은 수로에서 법 제76조 선박사이의 책

무 규정의 적용 여부이다. 이에 대해 법 제76조 

제1항에는 좁은 수로에서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

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 중인 동력선이 조종제한

선 및 흘수제약선 등과 조우하게 된 경우 선원의 

상무에 따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다하여야 한다.
넷째, 좁은 수로에서 항행선과 정박선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원인제공 비율의 산정과 관

련해서, 좁은 수로에서는 항행선의 안전에 심각

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박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끝으로 선원법 제9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이 좁

은 수로를 항행할 때에는 반드시 직접 선박을 지

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세월호 사고의 

재판과정에서 맹골수도가 좁은 수로인가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정의할 

근거가 미약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리적 요소, 자연적 요소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나라 영해 

12마일 이내에서의 좁은 수로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도상에 명기하여 이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들에게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는 이 해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선박 충돌사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정에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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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비율의 산정 및 사법재판의 양형결정에도 도

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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